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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“쌍방과실”
대전지검, 중요 피의자 5명에 법인 2곳 기소 … 과실비율 명시 어려워

충남 태안의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월21일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

고 중요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1월20일 발표했다.

기소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와 예인선장 조모씨 등 구속 송치자 2명, 유조선 허베이 

스피리트호 선장 C씨와 항해사,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씨 등 불구속 송치자 3명이다.

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기업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도 같은 혐의로 기소

될 예정이다.

검찰은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에 중과실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현 

상황에서 삼성중공업측에 중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 후 향후 수사과정에서 최종 과실비율을 확

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.

검찰에 따르면,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또는 닷을 내려 사고

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싣고 있던 원유 1

만2547㎘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이다.

해상크레인 예인선(삼성T-5)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해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

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,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

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.

검찰은 발표를 통해 해경의 사건송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고 경위,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

및 승무원 등의 과실 범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검찰은 사건송치 시점에서 별도의 수사결과 발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영상 프로젝터 등을 동원해 수사결

과 브리핑을 충실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검찰 관계자는 “사건송치 이후 2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유조선

과 해상크레인 양측 선박의 과실 정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”면서 “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

도 일부 있으나 양측의 과실 비율을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검찰 수사에서도 삼성중공업 등 사고 관련 회사들의 과실 정도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 주민들에 대

한 보상 및 배상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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